
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안내

- 15.10월 거래분 발급기한을 11.10. → 11.13.로 3일 연장 -

11.10.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

계산서 발급이 원활하지 못해 현재 수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’15. 10. 1일부터 10. 31일 기간 중에 발생한 재화

또는 용역 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

발급기한을 11.10.→ 11.13.로 3일 연장합니다. 동 연장기한인

11.13.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

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‘정당한 사유’에 해당되어 공급자

및 공급받는 자 에게 가산세가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.

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

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< 참고: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>

공급시기
(작성연월일)

당초
발급기한

연장
발급기한

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방법

’15. 10. 1.～
’15. 10. 31.

’15.11.10. ’15.11.13.
’15.11.13.까지 발급 시 작성연월일을
당초공급시기(’15.10.1～10.31)로 하여 발급

1) 수정전자(세금)계산서도 ’15. 11.13.까지 발급기한이 연장됩니다.

2) 발급기한 연장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
기한도 ’15.11.16.까지로 연장됩니다. (당초 전송기한 11.11.)

3) 국세청 홈택스뿐만 아니라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(ASP,ERP)의
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
